
 

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서울고등법원

사건번호 2017누○○○○○ 사건유형 학교폭력

원  고 ○○○ 외 2명 피  고 ○○○○학교

판결선고일 2018.01.24. 비  고

사건개요

2016.04.14. 교실 내에서 원고가 같은 반 소외 ●●●가 자신의 책상을 민 것에  

대해 화가 나서 소외 ●●●을 밀치고 올라타서 넥타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목을 

잡고 다른 손으로 소외 ●●●의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잡고 뜯었으며, 원고의 오

른쪽 손등으로 소외 ●●●의 안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쳐낸 행위를 하였음. 

이에 따라 2016.04.27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

원고에게 서면 사과,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, 학급교체, 특별교육이수 5시

간의 처분하였으나,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

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2017.06.02. 행정소송을 제기함.

주 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가 2016.05.03.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, 접촉·협박·보복행위금지처분,  
   학급교체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 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
1. 피고가 2016.05.03.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, 접촉·협박·보복행위금지처분,  
   학급교체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각 취소한다.  
2.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판결이유

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
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고, 다만 학부모전체회
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
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가 있음. ○○○○학교의 학
부모회 규약에는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을 발
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피고 ○○○○학교는 총회소집 3일 전에 가
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회 규약에 정하여진 발송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
만 아니라 그 소집통신문의 회의 목적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할, 선출 등에 
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은 절차적 
하자가 있어 위법하고, 위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및 요청
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함.(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
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함.)

결  론
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.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
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.

학교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취소


